
   
   
         
   

   

한옥등록필증교부 /  통보
(서울시 → 건축주(교부) /  자치구(통보))

심의상정 : 심의 2주전
(자치구 → 서울시)

한옥등록신청
(건축주 → 자치구)

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
(건축자산전문위원회)

한옥등록불가통보
(서울시 → 건축주, 자치구)

한옥등록단계

한옥건축조성지원신청
(건축주 → 자치구)

심의상정 : 심의 2주전
(자치구 → 서울시)

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
(건축자산전문위원회)

심의결과통보
(서울시 → 자치구 → 건축주)

건축허가신청
(건축주→자치구)

공사착수신고서제출
(건축주→자치구→서울시)

건축허가필증교부
(자치구 → 건축주)

비용지원결정단계

건축허가단계

공사단계

⊙신청서류
① 한옥등록신청서
② 현황사진등구비서류

⊙한옥의관계공부검토및현장조사후
의견서포함제출 (자치구)

⊙건축위원회상정

⊙신청서류
①한옥건축조성지원청서

-구비서류첨부
②심의설계도서 2부및심의 PPT

③한옥비용지원심의기준체크리스트작성

⊙설계도서및관계자료검토, 현장조사후
검토의견서작성 (자치구)

⊙건축위원회상정

⊙자치구홈페이지에심의결과공지

공사완료신고
(건축주→자치구→서울시)

심의상정 : 심의 2주전
(자치구 → 서울시)

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
(건축자산전문위원회)

심의결과통보
(서울시 → 자치구 → 건축주)

공사완료단계

사용승인신청
(건축주→자치구)

사용승인필증교부
(자치구 → 건축주)

입 주

공사완료전보조, 융자금신청/지급

공사완료후보조금신청/지급

①신청 (건축주 → 서울시)

②융자조회(서울시 ↔ 우리은행)

③융자 (우리은행 → 건축주)

①신청 (건축주 → 서울시)

② 지급(서울시 → 건축주)

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처리 절차

부분수선

미동의

재심의

재심의

한옥
등록
신청

& 
한옥
건축
조성
지원
신청

동시
신청

가능

⊙설계도면및관계도서검토, 현장조사후
검토의견서작성 (자치구)

⊙신청서류
①한옥수선등의완료신고서
②한옥건축조성지원청서
③심의설계도서 2부및심의 PPT 

⊙ (한옥현장조사후) 건축위원회상정




